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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평균 수명이 연장되

고, 말기 환자들의 생명연명이 가능하게 되면서 고통스

러운 삶을 무의미하게 연장시키는 연명의료가 늘어나

고 있다. 2011년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에서 국 211

개 의료기 을 상으로 연명의료 상자수를 조사한 

결과 입원환자의 1.31%, 기 별로는 5.5명의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icy [KNIBP], 2011). 한, 2017년 

통계청보고에 의하면 연명의료 결정 상인 65세 이상

의 고령자는 2017년에 체 인구의 13.8%를 차지하

고 있고(Statistics Korea [SK], 2017), 특히 후기 

고령노인의 증가가 매년 두드러지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Sin & Kim, 2014). 이는 잠재  연명의료 결

정 상자가 더욱더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 

한 책이 필요하다.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지속은 환자에게는 고통스러운 

삶의 연장이고, 가족들에게는 경제 , 심리  부담을 

래하게 된다(Heo, 2008; Kim, Kang, & Kim, 

2012). 한 연명의료의 단결정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 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되면서 연명의료 결정

과 보류의 기 은 무엇이고, 어떤 치료를 단하며, 

가 결정에 참여하는 가에 한 윤리 , 법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Koh et al., 2011). 연명의료 결정에 

한 논의가 끊임없이 지속되면서 2009년 9월 의료계 

문가들이 모여서 연명의료 결정에 한 지침 제정 

특별 원회를 구성하고 지침을 제정하 고 연명의료 

결정에 한 권고안을 확정하 으며(Kwon et al., 

2010), 이에 연명의료법이 제정되어 2018년 2월 4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 장에서는 연명의료를 결정해야 하

는 상황에서 환자 본인이 직  연명의료 단 결정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Heo, 2009; Song, Kim, 

& Koh, 2008). 즉, 우리나라는 연명의료 결정 시 가

족 심의 가치 과 문화  특성이 강하게 작용하여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독한 상황에 있을 경우 의료

인은 가족에게 알리고, 가족들은 환자의 연명의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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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의료인들의 의견과 정보를 참고하여 최종 의사

결정을 한다(Kwak & Salmon, 2007). 연명의료법

이 시행된 후 연구자가 근무 인 학병원에서도 입

원 시 환자 기  정보조사에 사 의료의향에 한 환

자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는 항목을 새롭게 신설하여 

연명의료 결정에 한 본인의 의견을 기록하고 있으나 

이에 해 환자가 본인의 의견을 표시한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연명의료에 한 환자의 의사를 모르고 

있고, 환자 의식도 명확치 않은 독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의료인은 어쩔 수 없이  환자 본인이 아닌 그 가

족에게 연명의료에 한 결정을 설명 할 수밖에 없다.  

연명의료의 지속과 단의 주체가 환자 가족들일지

라도 의사나 간호사의 경험과 의견이 환자 보호자의 

연명의료 결정과정에서 가장 결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raun, Ford, Beyth, & McCullough, 

2010; Lee & Kim, 2016). 한 생의 마지막 순간

에 간호사가 연명의료 결정에 참여하여 재자, 상담자

로서 논의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Lee & Kang, 

2010). 질 좋은 교육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간호사는 

환자 간호에 직 으로 향을 주므로(Kim & Jeon, 

2014) 생의 말기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는 환

자, 가족, 지역사회의 옹호자로서 환자나 보호자의 생

의 말기 치료에 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고, 그들의 

의견을 존 하며,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상

담자나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수행할 수 있어

야 한다. 그러나 간호사들은 연명의료 인 환자를 간

호 할 때 간호사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느끼고 있고

(Park & Yun, 2016), 환자와의 의사소통 역에서

는 자기효능감이 낮게 나타났을 뿐 아니라 죽음에 

해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won, Yang, Park, & Choe, 2008).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간호사는 생의 말 환자를 상담하고 

지지하는 요한 역할을 해야 하지만 환자의 연명의료

와 련된 간호역할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간호 장에서는 끊임없는 갈등과 딜 마가 지

속되고 있는 실정이다(Park & Yun, 2016; Han, 

2005). 간호사는 죽음을 앞둔 환자의 존엄한 죽음의 

과정을 도우며 인간이라면 구나 맞이하는 필연  과

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과 죽음에 한 인식을 변

화시켜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할 수 있으

며 죽음 앞에서 생명만을 연장하려는 노력으로 삶을 

정리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Kim, 2002; Kim, 2012). 

우리나라는 문화  특성 상 생의 말기 치료 결정 시 

가족 심의 의사결정을 선호하고 있고(Kwak & 

Salmon, 2007), 연명의료를 결정하는 결정자의 부

분이 환자 가족이었으므로(Heo, 2009; Song, Kim, 

& Koh, 2008), 간호사는 임종에 한 치료과정을 일

선에서 찰하고 있는 자로서 간호사 자신일 경우와 

간호사 자신의 가족일 경우의 연명의료 결정에 한 

견해를 비교해 본다면, 의료인의 입장에서의 견해와 가

족입장에서의 견해를 알 수 있겠고, 이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직·간 인 향을  수 있으므로 이에 

해 구체 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 기존의 

Koo (2013)의 연구는 한 개의 종합병원 환자실 간

호사로 국한하여 연구를 하여서 연명의료 결정에 한 

여러 분야의 임상에서 생의 말기 환자를 간호하는 간

호사의 연명의료 결정에 한 생각을 알아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상자를 확 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임상간호사를 

상으로 연명의료 결정에 한 간호사 자신과 간호사 

가족의 결정과 결정요인을 비교해 으로써 생의 말기 

환자들의 연명의료 결정 시 상담자, 옹호자, 변자로

서의 역할을 하는 간호사의 역할수행을 돕고, 연명의료 

결정과 련요인을 악하여 병원의 간호사  환자와 

환자의 가족 교육,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보건간호 

리자와 보건간호분야의 간호사의 역할 확   연명

의료결정 교육 로그램 내용의 기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

본 연구의 목 은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상으로 간호사 자신과 간호사 가족에 한 연명의료 

결정과 련요인을 악하기 한 것으로 구체  목

은 다음과 같다.

∙간호사 자신과 간호사 가족에 한 연명의료 결정과 

차이를 악한다.

∙일반  특성에 따른 간호사 자신과 간호사 가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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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수 연명의료 결정 련요인을 악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 자신과 간호사 가족에 한 연명

의료 결정과 련요인을 악하기 한 서술  조사연

구이다.

2. 연구 상 

본 연구 상자는 D시에 치한 5개의 3차 종합병

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본 연구의 목 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사를 임의표출 하 다. 상자 

수는 효과크기 .2, 유의수  .05, 검정력 85%로 하여 

G*Power 3. 1. 2. 로그램(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을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 227명

이었고,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275부를 배부하 다. 

3. 연구 도구

1) 연명의료 결정 

연명의료 결정이란 말기 환자의 상병 원인을 직  

치료하거나 주된 병  상태를 개선 할 수는 없지만 생

명을 연장할 수 있는 의료를 단하는 것으로 을 통

한 양과 수분 공 , 진통제 투여, 심폐소생술, 액

투석, 수 , 장기이식, 고단  항생제 투여, 수술 등을 

의미하는 연명의료를 단하는 것이다(Bae et al., 

2009). 본 연구에 이용된 연명의료 결정 도구는 도구 

개발자인 김분한(personal communication, April 

8, 2015)에게 허락을 받은 후 Koo (2013)가 수정 

보완한 연명의료 결정에 한 사 의료지시 인식 도구

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본 도구는 총 15문항으로 일

반 연명의료 4문항, 특수 연명의료 11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고, Likert 4  척도로 ‘  동의하지 않는다’ 1

에서 ‘매우 동의한다’ 4 으로 되어 있다. 본 도구는 

간호사 자신에 한 연명의료 결정을 할 경우와 간호

사 가족에 한 연명의료 결정을 할 경우에 해 각각 

측정을 하 고, 문항 별로 간호사 자신과 간호사 가족

의 경우의 연명의료 결정 수를 문항별로 비교하 다. 

간호사 자신과 간호사 가족에 한 연명의료 결정에서 

문항별 수가 높다는 것은 연명의료를 더 많이 원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  특성에 따른 특수 연명의료는 Koo (2013)

의 도구에서 특수 연명의료인 심폐소생술, 수 , 액

투석, 인공호흡기 치료, 압상승제 등의 약물치료, 

신마취를 이용한 수술, 환자실 치료에 한 내용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Koo (2013)의 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연명의료 결정 상이 간호사 자신인 

경우 .86, 간호사 가족인 경우 .90이었고, 본 연구에

서의 Cronbach’s α는 간호사 자신의 경우 .89, 간호

사 가족의 경우 .91이었다.

4. 자료수집  윤리  고려

본 연구는 K 학교병원의 생명윤리심의 원회의 

승인(2015-04-012)을 받은 후 시행하 고, 자료 수

집은 2015년 6월 16일부터 2015년 6월 29일까지 실

시하 다. D시에 치한 3차 종합병원 5곳의 간호부

에 연구의 목 과 방법을 설명하고, 조를 구하여 자

료수집 허락을 받았다. 연구 설명문  동의서에는 본 

연구의 목 과 방법이 설명되어 있고,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단할 수 있으며, 응답한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결과는 연구목  외에는 사용하지 않음

이 명시되어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상자들은 서면동

의서에 서명을 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 다. 회수된 설

문지는 247부로 회수율은 90%이었고, 이  응답이 

미비한 3부를 제외한 244부를 분석에 사용하 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 연명의료 결정 

련특성, 간호사 자신과 간호사 가족에 한 연명의료 

결정은 서술통계를 이용하 고, 간호사 자신과 간호사 

가족에 한 연명의료 결정 비교는 paired t-test, 일

반  특성에 따른 특수 연명의료 결정 련요인은 

t-test와 One-way ANOVA를 이용하 으며, 사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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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44)

Variables Category n (%) M±SD

Gender Female 239 (98.0)

Male 5 (2.0)

Age (year) 20∼29 111 (45.5) 32.13±8.31
30∼39 89 (36.5)

40∼49 30 (12.3)

50∼60 14 (5.7)

Marital status Single 128 (52.5)

Married 116 (47.5)

Education (degree) Associated 75 (30.7)

Bachelor 129 (52.9)

≥Master 40 (16.4)

Religion Yes 124 (50.8)

No 120 (49.2)

Position Staff nurse 222 (91.0)

≥Chief nurse 22 (9.0)

Career (year) <5 79 (32.4) 9.92±8.36
≥5, <10 66 (27.0)

≥10, <15 41 (16.8)

≥15, <20 20 (8.2)

≥20 38 (15.6)

Mortality in family members Yes 156 (63.9)

No 88 (36.1)

Lived with mortality in

family members (n=156)

Yes 71 (45.5)

No 85 (54.5)

Life-sustaining treatment

experience in family members

Yes 19 (7.8)

No 225 (92.2)

석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 다. 

Ⅲ. 연구 결과

1. 상자의 일반  특성

상자의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상자는 

부분이 여성(98.0%)으로 연령은 20 가 45.5%로 

가장 많았다. 결혼 유무에서는 미혼이 52.5%이었고, 

학력은 졸이 52.9%이었으며, 종교는 있는 경우가 

50.8%로 나타났다. 직 은 일반 간호사가 91.0%로 

부분을 차지하 고, 경력은 5년 미만이 32.4%로 가

장 많았다. 가족  임종 경험에 한 유무에서는 임종 

경험이 있는 경우가 63.9%, 가족  연명의료 경험이 

없는 경우가 92.2%로 부분을 차지하 다. 

2. 간호사 자신과 간호사 가족에 한 연명의료 

결정 수 비교 

간호사 자신과 간호사 가족에 한 일반  특수 연

명의료 결정 수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일반 연명의료의 통증 조  항목을 제외하고, 일반 연

명의료와 특수연명의료 모두 간호사 자신과 간호사 가

족에 한 연명의료 결정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일

반 연명의료 결정은 통증조 에서 간호사 자신인 경우 

3.52±0.61 이었고, 상자 가족인 경우는 3.53± 

0.61 으로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49, 

p=.618). 그러나 을 통한 양공  항목에서는 간

호사 자신인 경우 2.70±0.79 , 간호사 가족인 경우 

2.91±0.77 (t=-4.49, p<.001), 정맥을 통한 양

공 에서는 간호사 자신인 경우 2.85±0.71 , 가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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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s of Leve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Choices for Nurse to Themselves 

and to Their Families (N=244)

Category
Themselves Families

paired t p
M±SD

General- 

LST*

1 Pain control 3.52±0.61 3.53±0.61 -0.49 .618

2 Tube feeding 2.70±0.79 2.91±0.77 -4.49 <.001

3 Nutrition supply intra venous 2.85±0.71 3.05±0.68 -4.37 <.001

4 Diagnostic test 2.33±0.82 2.55±0.83 -4.72 <.001

Special-

LST*

5 CPR† 1.76±0.82 2.04±0.88 -5.74 <.001

6 Blood transfusion

1) Low possibility of  consciousness 

recovery  

1.86±0.74 2.13±1.57 -2.83 .005

2) If know possibility of 

consciousness recovery

2.53±0.80 2.71±0.84 -4.73 <.001

3) If don’t know possibility of  

consciousness recovery

1.99±0.79 2.30±2.14 -14.50 <.001

4) If feel comfortable 2.81±0.81 2.98±0.76 -3.64 <.001

7 Dialysis 2.05±0.81 2.25±0.90 -4.76 <.001

8 Oxygen 1.95±0.87 2.16±0.89 -4.67 <.001

9 Medication treatment.

1) Inotropics 2.23±0.87 2.50±0.89 -5.97 <.001

2) Antibiotics 2.37±0.84 2.60±0.85 -5.61 <.001

10 Operation 1.65±0.78 1.93±0.89 -6.66 <.001

11 ICU‡ treatment 1.77±0.82 2.08±0.92 -6.85 <.001
* LST=Life-sustaining treatment,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ICU=Intensive care unit.

경우 3.05±0.68 (t=-4.37, p<.001), 단순 진단검

사 항목에서는 간호사 자신인 경우 2.33±0.82 , 가

족인 경우는 2.55±0.83 (t=-4.72, p<.001)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수 연명의료 항목에서 심폐소생술은 간호사 자신

인 경우 1.76±0.82 , 간호사 가족인 경우 2.04±0.88

(t=-5.74, p<.001), 수   액제제항목에서는 

‘의식 회복가능성이 을 때’ 간호사 자신의 경우 

1.86±0.74 , 가족의 경우 2.13±1.57 (t=-2.83, 

p=.005). ‘의식 회복가능성을 알 수 있을 때’ 간호사 

자신의 경우 2.53±0.80 , 가족인 경우 2.71±0.84

(t=-4.73, p<.001), ‘의식 회복가능성을 알 수 없을 

때’ 간호사 자신의 경우 1.99±0.79  가족의 경우 

2.30±2.14 (t=-14.50, p<.001), ‘수  후 편안해 

질 가능성이 있을 때’ 간호사 자신의 경우 2.81±0.81

, 가족의 경우 2.98±0.76 (t=-3.64, p<.001)이

었다. 

투석 항목에서는 간호사 자신인 경우 2.05±0.81 , 

상자 가족의 경우 2.25±0.90 (t=-4.76, p<.001), 

산소공  항목에서는 간호사 자신인 경우 1.95±0.87

, 가족의 경우 2.16±0.89 (t=-4.67, p<.001)이

었다. 압상승제 항목에서는 간호사 자신인 경우 2.23± 

0.87 , 가족의 경우는 2.50±0.89 (t=-5.97, p<.001)

으로 나타났고, 항생제는 간호사 자신의 경우2.37± 

0.84 , 가족의 경우 2.60±0.85 (t=-5.61, p<.001)

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수술 항목에서

도 간호사 자신의 경우 1.65±0.78 , 가족의 경우 

1.93±0.89 (t=-6.66, p<.001)으로 나타났고, 환

자실 치료는 간호사 자신의 경우 1.77±0.82 , 가족

의 경우에는 2.08±0.92 (t=-6.85, p<.001)으로 나

타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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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  특성에 따른 간호사 자신과 간호사 

가족에 한 특수 연명의료 결정 련 요인 

일반  특성에 따른 간호사 자신에 한 특수 연명

의료 결정에 한 련요인은 Table 3과 같다. 연령에 

따른 특수 연명의료 결정에서 심폐소생술, 수   

액제재, 투석, 산소공 , 압상승제, 항생제, 수술, 

환자실 치료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20 가 연명

의료 결정 수가 가장 높았다(p<.05). 결혼 유무에 

따른 특수 연명의료 결정은 심폐소생술, 투석, 산소공

, 압상승제, 항생제, 수술, 환자실 치료에서 미

혼이 기혼보다 특수 연명의료 결정 수가 더 높게 나

타났다(p<.05). 교육에 따른 특수 연명의료 결정에서

는 수술, 환자실 치료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p<.05), 석사이상이 연명의료 결정 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 유무에 따라서는 심폐소생술, 

투석, 산소공 , 수술, 환자실치료에서 유의한 차이

가 있었고(p<.05), 종교가 없는 경우에 특수 연명의료 

결정 수가 더 높았다.

일반  특성에 따른 간호사 가족에 한 특수 연명

의료 결정 수는 Table 4와 같다. 연령과 결혼유무에 

따른 특수 연명의료 결정에서 심폐소생술, 수   

액제재, 투석, 산소공 , 압상승제, 항생제, 수술, 

환자실 치료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5). 연령은 20 의 연명의료 결정 수가 다른 연

령 에 비해 가장 높았고, 결혼유무는 미혼이 기혼보다 

연명의료 결정 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에 따른 특수 연명의료 결정에서는 심폐소생술, 투석, 

산소공 , 압상승제, 항생제, 환자실치료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석사이상이 연명의료 결정 수

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종교 유무에 

따른 특수연명의료 결정은 심폐소생술, 투석, 산소공

, 수술, 환자실치료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종교가 없는 경우에 특수 연명의료 결정 수

가 더 높았다(p<.05).

Ⅳ. 논    의

본 연구는 연명의료에 해 직 으로 련이 있는 

임상 간호사를 상으로 간호사 자신과 간호사 가족에 

한 연명의료 결정 수를 각 항목별로 비교해 으

로써 환자들의 연명의료 결정 시 향을 미칠 수 있는 

간호사의 역할수행을 돕고, 연명의료결정과 련된 교

육 로그램 개발에 기 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일반 연명의료의 통증 조 에 한 항목을 

제외하고, 일반 연명의료와 특수 연명의료 모두 간호사 

자신과 간호사 가족에 한 연명의료 결정이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간호사 

가족 보다는 자신에 한 연명의료 결정 수가 낮아

서, 자신보다는 가족에 한 연명의료하기를 더 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환자실 간호사 113명을 상

으로 연명의료 결정에 한 사 의료지시 인식을 조사

한 결과 진통제 투여 항목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본

인의 경우보다 가족의 경우에 있어서 연명의료에 동의

하는 빈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결과(Koo, 2013)

와 일치하 다. 한 종합 병원 간호사 294명을 상

으로 연명의료 결정 지식과 사  동의를 조사한 결과 

통증 조 을 한 진통제 투여를 제외하고는 모든 항

목에서 자신의 사  동의가 가족의 사  동의보다 낮

은 연구결과(Oh, 2010)와도 유사하여 본 연구의 결과

와 유사하 다. 이는 상자가 구든지 연명의료 결정

의 내용  통증 조 에 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연명의료 상황에서도 통증

리에 한 재는 극 으로 이루어져야겠다. 한, 

간호사 자신보다 간호사 가족의 경우 연명의료를 더 

원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통 인 유교문화 속에서 

연명의료를 하는 것이 가족에 한 도리이고, 가족에 

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와 같이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간호사 자신

과 간호사 가족에 한 연명의료 결정이 다르다는 것

은 상자가 환자일 경우에도 환자와 환자 가족의 연

명의료 결정에 한 의견이 각각 다를 수 있겠고, 병원

간호사 뿐만 아니라 말기환자가 많은 지역사회의 보건

간호 분야의 간호사들은 환자  환자 가족들이 연명

의료에 한 결정을 할 때 요한 역할로서 향을 미

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사 연명의료 결정시에 

가족이 포함된 경우에는 연명의료결정에 한 이행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의료비 지출 감소  남은 가족들

의 부담도 일 수 있었다(Lawrence, 2009). 하지만 

환자 자신의 의사결정이 아닌 가족에 의한 연명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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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은 연명의료를 결정한 가족에게 윤리  죄책감을 

가지게 할 수도 있다. 한 연명의료 결정에 한 연명

의료 상자가 의사표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상

자 가족 원의 합의가 이루어져야하나 실 으로 가

족 원이 모여 만장일치가 된다는 것은 어려워서 이 

규정을 따르지 않고 연명의료를 결정 할 경우에는 법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한 

책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병원의 간호사를 상으로 하 으나 지역

사회의 보건간호 분야에서도 환자와 가족의 죽음  

연명의료결정과 련된 간호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따

라서 병원 간호사뿐 아니라 보건간호 분야의 간호사들

은 2018년 2월에 시행된 연명의료법을 철 히 숙지하

고, 환자가 존엄하고, 품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

도록 연명의료결정법에 한 내용을 가족과 환자에게 

충분하게 설명해주어 환자가 주체 으로 연명의료 결

정을 할 수 있도록 비해야겠다.

일반  특성에 따른 간호사 자신과 가족에 한 특

수 연명의료 결정은 연령, 결혼유무, 교육, 종교에 따

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간호사 자신과 가족에 

한 특수 연명의료 결정은 20 가 심폐소생술, 투석, 

산소공 , 압상승제, 항생제, 수술, 환자실 치료 

항목에서 연명의료 결정 수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환자실 간호사의 연명의료 단에 한 사

의료 지시 인식에서 연령이 많은 간호사는 수  외의 

모든 항목에서 가족의 연명의료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 결과(Koo, 2013)와 유사하 다. 한 연령이 높을

수록 연명의료 단 결정에 있어서 정 인 태도를 

보인 환자실 간호사 101명과 환자 가족 88명을 

상으로 한 연구결과(Byun et al., 2003)와도 일치

하 다. 이는 근무경력이 많은 간호사 집단은 자신의 

경우 환자실 치료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 가족의 경

우는 특수연명의료의 모든 항목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 결과(Koo, 2013), 간호사 197명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근무경력이 증가할수록 죽음에 한 태도가 

정 이라는 결과(Ali & Ayoub, 2010)와 일맥상통

한다. 즉 연령이 많을수록 경험이 많고 단능력이 향

상되어서, 연명의료 결정에 해서도 좀 더 정 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한, 본 연구 상자의 45.5%가 20  간호사로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는 경력 있는 간호사가 제

공하는 연명의료 결정과 련된 간호정보제공보다는 

미흡할 수 있다. 연명의료법이 2월 4일부터 시행되었

으나 아직까지 연명의료법의 정의와 기 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연명의료 결정 간호

정보제공과 련된 체계 인 교육 로그램 마련이 시

하다고 단된다.

결혼 유무에 따른 간호사 자신과 가족에 한 특수 

연명의료 결정은 심폐소생술, 투석, 산소공 , 압상

승제, 항생제, 수술, 환자실 치료 모두 미혼이 기혼

보다 특수연명의료 결정 수가 더 높았다. 이러한 결

과는 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환자 가족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간호사와 환자 가족 모두 미혼

자보다 기혼자일수록 연명의료 단 결정에 정 인 

태도를 보인 연구결과(Byun et al., 2003)와, 학병

원 종사자 608명을 상으로 생애말기 치료 선호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미혼보다 기혼이 스스로의 연명의료 

단 결정을 더 선호한 연구결과(Kang, Kim, An, 

Lee, & Kim, 2013)와 유사하 다. 이는 기혼자의 

경우 임종경험이 더 많을 수 있고, 연명의료를 결정하

는 과정에서 자신보다는 가족을 더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족이 향요인으로 작용하여 이와 같은 결과

가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의 문화  특성상 

가족은 모든 결정에 있어 매우 요한 요소인 만큼 연

명의료 결정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를 존 하되 가족도 

함께 참여시켜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

에 의료진은 환자  환자의 가족들과 연명의료결정에 

해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환자의 임종 과정에 해

서 의견을 나 는 기회를 갖으며 환자 가족에 한 정

서  지지도 필요하다(Gerstel, Engelberg, Koepsell, 

& Curtis, 2008). 한, 국제결혼 증가로 인한 다문

화 가정이 많아졌으므로 간호사  보건 리자들은 죽

음에 한 다문화  근 방법에 한 비도 해야겠다.

교육에 따른 간호사 자신에 한 특수 연명의료 결

정, 산소공 , 압상승제, 항생제, 환자실 치료항목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석사이상보다 문학사나 

학사가 연명의료 결정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회 노인 220명을 상으로 연명치료 단

에 한 연구에서 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상자들

이 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상자에 비해 연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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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더 받기를 원하는 결과와 일치하 다(Kim, Jang 

& Shin, 2016). 한 간호사와 입원환자를 상으로 

한 임종기 치료선호도 연구에서도 교육수 이 낮을수

록 연명의료 결정에 정 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결과

와 유사하 다(Kim et al., 2013). 이는 석사이상이 

문학사나 학사보다 연명의료에 한 교육이나 정보

를 할 기회가 더 많았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와 같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연명의료결정 시 환자 

 보호자의 결정을 돕는 옹호자, 상담자로서의 간호사

의 역할 수행을 해서는 정규 간호교육 과정, 임상  

보건간호분야에서 연명의료 교육이 지속 으로 제공되

어야겠다.

종교 유무에 따른 특수 연명의료 결정에서는 간호사 

자신의 경우 종교가 없는 경우에 심폐소생술, 투석, 산

소공 , 수술, 환자실치료에서 특수 연명의료 결정 

수가 더 높았고, 가족의 경우 심폐소생술, 투석, 산

소공 , 환자실치료에서 종교가 없는 경우에 특수 연

명의료 결정 수가 더 높아서 연명의료를 더 받기를 

원하 다. 이 결과는 간호사 120명과 입원환자 80명

을 상으로 임종기 치료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종교가 

있는 경우 임종기 치료에 한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

난 결과(Kim et al., 2013)와 성인 352명을 상으

로 한 연구에서 종교가 있는 군이 임종기 치료 선호도

가 높게 나타난 결과(Kim, Kim, & Kim, 2011)와

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선행 논문(Kim et al., 2013; 

Kim et al., 2011)에서는 생의 말기 치료선호도 항목 

 성 돌  요인이 연명의료 결정에 향을 주어서 

본 연구와 상반되어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부분의 

사람들은 임종에 한 생각을 할 때 죽음을 두려워하

고, 종교는 인간의 삶과 죽음에 많은 향을 다. 그

러므로 간호사는 연명의료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 시 

환자  보호자에게 종교와 련한 내용을 안내해주고, 

종교 계자도 연결을 해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간호사의 연명의료결정에 한 생각을 알

아 으로써 환자나 보호자들의 연명의료결정을 돕는 

간호사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2018년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어 연명의료 

단을 결정하는 법  근거가 마련되어 시행 이나 

이와 련된 법  근거와 지침이 환자나 가족에게까지 

공유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서 연명의료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환자의 가족들이 연명의료 결정을 하는 것이 

빈번한 실정이다. 한 의료진은 사망이 임박한 임종 

과정의 환자를 상으로 심폐소생술, 액 투석, 항암

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네 가지의 연명의료 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자칫 고비용 등의 문제로 무분

별하게 연명의료결정을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

완책이 있어야 하고, 이와 련한 간호사의 역할 규정

이 시 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해 시

행된 만큼 제도의 활성화와 정착을 해서는 의료인과 

일반인을 상으로 연명의료 결정에 해 교육하고, 이

와 련된 홍보  범사회 인 시스템 구축을 한 노

력이 필요하겠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상으로 

간호사 자신과 가족에 한 연명의료 결정과 련요인

을 악하기 한 서술  조사 연구이다. 연구결과, 간

호사 자신과 가족에 한 연명의료 결정을 연명의료 

각 항목별로 비교한 결과 일반 연명의료의 통증조  

항목을 제외하고, 일반 연명의료와 특수 연명의료 모두 

간호사 자신과 가족에 한 연명의료 결정이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통증조 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가족보다는 간호사 자신에 한 연명의료 결

정 수가 낮아 자신보다는 가족의 경우 연명의료를 

더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특성에 

따른 간호사 자신과 가족에 한 특수 연명의료 결정

은 연령, 교육, 종교, 결혼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간호사 자신과 간호사 가족에 

한 연명의료 결정은 다르게 나타났고, 간호사 자신의 

가족에 해서는 연명의료를 더 유지하기를 원하 다. 

즉, 환자와 가족의 연명의료결정에 한 의견은 각각 

다를 수 있고, 간호사의 특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

다. 이는 병원간호사 뿐만 아니라 말기환자가 많은 지

역사회의 보건간호 분야의 간호사들이 환자  환자 

가족들이 연명의료에 한 결정을 할 때 요한 역할

로써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여 연명의료 

결정에 한 교육 로그램 개발  역할 확 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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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마련하 다는 것이 본 연구의 보건간호학  의

의라고 하겠다. 

이상의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

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간호사 자신과 간호사 가족에 

한 연명의료 결정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므로 의료인이 아닌 지역사회 상자 는 일반

인을 상으로 자신과 가족에 한 연명의료 결정이 

어떻게 다른지에 한 연구도 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일반  특성에 따른 간호사 자신과 간호사 가족의 특

수 연명의료 결정 련요인으로 연령, 학력, 종교 유

무, 결혼 유무가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병원의 

간호사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보건간호 리자  보

건간호분야의 간호사를 한 연명의료 결정에 한 교

육 로그램 개발  효과에 한 연구도 필요하겠다. 

셋째,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연명의료 결정에 향을 

미치는 일반  특성과 련된 요인 뿐 아니라 다른 

향요인에 한 연구를 해볼 것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연명의료 결정은 환자 본인의 연명의료에 한 인식과 

의사결정이 가장 요하므로 연명의료 결정에서 자기 

결정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연명의료 결정에 한 홍

보와 제도  지지를 증진시키기 한 구체 인 방안에 

한 모색도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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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ife-Sustaining Treatment Choices and Related Factors Involving 

Hospital Nurses*

Choi, Yoo Nam (Doctoral Student,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ong, Yeoungsuk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choices and 

related factors among general hospital nurses.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16 to June 29, 

2015. The participants were 244 nurses from five general hospitals in D city. Method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18.0 program, descriptive statistics, paired t-test 

and one-way ANOVA. Result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the leve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choices for nurses to themselves and to their families except for 

pain control. More nurses declined life-sustaining treatment choices, but suggested their 

families receive it. The related factors of special life-sustaining treatment choices for nurses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according to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and religio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related factors 

need to be considered in the education of nurses' or public health providers’ Life-sustaining 

treatment choices.

Key words : Withholding treatment, Nurses, Family

   * This article is based on a part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